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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

은 무주지 선점론에서 고유영토론으로의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라는 것이 가지는 허상으로 인하여 일본의

주장은 사료들을 모자이크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들의 목적인 독도 분쟁화를 위하여 허상과 같은 이론을 창조해 나가고 있

는 것이다. 특히 독도의 고유영토론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메이지10년 태정관

지령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

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 ‘제5

기 죽도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중간보고서(第５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中

間報告書)’를 발간하였다.

이 글은 상기 보고서에 포함된 글들 중에서 나카노 테츠야(中野徹也)의 ‘1877년

의 태정관지령에 대하여(1877年の太政官指令について)’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카노 테츠야(中野徹也)는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외 일도’를 ‘울릉도’라 이

해함으로써, 독도가 조선 내지 대한제국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논지를 펼쳤다. 이에는 사료와 공적 문서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카노 테츠야

의 논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모자이크하여 이어 붙인 편향된 논리에

불과하였다. 법률문서들에 대한 평가는 법학적 토대 위에서 해석방법에 따라 이루

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에 일견(一見)조차 없는 방법론으로 해석하여 편향

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나카노 테츠야의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대하여’를 비판하기 위하여 법

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법학에 있어서 기초라 할 수 있는 ‘법의 해석’

방법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외 일도’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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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이며, 명칭은 다케시마(竹島)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일본은 1953∼1965년 간 4번의 ‘일본정부견해’를 우리나라에 송부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분쟁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3차례에 걸친 ‘한국정부견해’를 전달하여 대응하였으

나, 일본정부견해4를 송부받은 이후에는 여기에 제기된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

극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일본정부견해1∼3까지는 독도에 대하여 무주지 선점의 논리를 펼쳤으나, 이

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의하여 반박당한 이후에 그 태도를 변경하여 일본정

부견해4에서는 고유영토(固有の領土)라는 새로운 논리를 펼치며 독도에 대한

비논리적이며 맹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측은 ‘고유영토(固有の領土)’의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에 있는 남부 치시마열도(일본명 쿠릴열도)에 대해, “북방4도는 우리

국민의 선조 전래(父祖傳來)의 땅으로서 이어받은 것이며 여태까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固有の領土)입니다”라고 밝히

고 있다.1) 또한 일본정부견해4 는 ‘고유영토(固有の領土)’를 처음으로 하나의

용어로써 사용하였다. 동시에 고유영토의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는 “국제법상 어느 지역이 오래전부터 일국의 고유영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나라가 문제 지역에 관해 이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 경영해 왔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었다.2)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료가 메이지10년 태정

관지령이다.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사료의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면 1) 1661년

오야가 문서(大谷家文書), 2) 1681년 청서(請書), 3) 1695년 회답서 , 4) 1667

년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聴合記) , 5) 1696년 돗토리 번의 각(覺) , 6) 1720년

대 다케시마도(竹島圖) , 7) 1724년 돗토리번의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松島・竹島の圖]’, 8) 1741년 구상서 , 9) 다케시마도설[竹島圖&#35500;] ,

10) 1775년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 , 11) 1801년 장생다케시마

기[長生竹島記] , 12) 1804년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 , 13) 1836년 덴포

[天保]다케시마일건 판결문 등을 들고 있다.3) 이러한 사료들은 메이지10년

1) 日本 外務省, われらの北方領土 , 2015年版, 4쪽.

2) 日本 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 竹島問題 , 公開文書番号 910, 日本 外務省,

발간 연도 미상,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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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태정관지령이 발출되기 이전의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실상 일본의 주

장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일본 외교부와 학계는 이러한 일련의 사

료들만을 제시할 뿐 왜 이러한 사료들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는 근거

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아니한다.4)

이러한 사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

의 국가기록물로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연

결선 상에서 시마네현죽도문제연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에서는 제５기 죽

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글은 시마네현죽도문제연구회의 제５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

보고서 중에서 나카노 데쓰야(野徹也)의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관하여[１８

７７年の太政官指令について]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나

카노 데쓰야의 글을 번역・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나카노 데쓰야의 글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인상을 일응 주지만, 그 실제는 고유영토론의 아킬레

스건인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에 자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中野徹也의 이러한 주장이 법리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

1. 발출 과정

1) 내무성 지리료에 의한 조회

메이지9년 (1876년) 10월 5일, 지적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내무성 지리료의

타지리 켄신(田尻賢信)과 스기야마 에이조(杉山栄蔵)은 시마네현 지적 편제계

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귀하 관할 내 오키구니(隱岐国) 모처에 예로부터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고

립된 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 돗토리번(鳥取藩)의 상선이 왕복했던 항

3) 구체적인 내용은 서진웅, “일본 고유영토론과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 법학연구 제72집,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455-460쪽 참조.

4) 서진웅, “일본의 고유영토론 고찰”, 법학논총 제44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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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있다고 하니, 위 사항은 구두로 조사하도록 요청해 놓은 바이며, 더하

여 지적 편제 지방관 요령서(地籍編製地方官心得書) 제5조5)의 규정도 있지

만, 다시 한번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 5조에 따라, 그리고 옛 기록과 옛 지

도 등을 조사하여 본성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점을 조회합니다.”

(을제28호)6)7)

2) 시마네현에 의한 문의

내무성 지리료의 조회를 받고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은 내무성에 일

본해내 다케시마 외일도 지적 편찬 방안 이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0월 5일 내무부로부터의 조회에 대한 답변이며, 다케시마를 포함

한 섬들의 지적 편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귀하의 소속 지리료 직원이 지적 편찬을 위한 현지 조사를 위해 본 현을

방문하였을 때, 일본 해상에 있는 죽도 조사에 관하여 별지 을제28호와

같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섬은 에이로쿠(永禄) 연간에 발견되었다고 하

며, 구 돗토리번(鳥取藩) 시대인 겐나 4년부터 겐로쿠 8년까지 약 78년 동

안, 같은 번의 영내인 호키고쿠(伯耆国) 요나고쵸(米子町)의 상인 오타니

쿠에몬(大谷九右衛門)과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라는 사람들이 구 막

부의 허가를 받아 매년 건너가 섬 전체의 동식물을 싣고 본토로 팔았던

것은 이미 확증이 있으며, 현재까지 고문서, 서간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

으므로, 별지의 원인 개요와 도면을 첨부하여 우선 상신합니다. 이번에 섬

전체를 현지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할 곳이지만, 원래부터 본

현의 관할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며, 북쪽으로 백여 리 거리에 있으며,

항로도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범선 등으로는 왕복할 수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오타니와 무라카와가에 전해오는 기록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상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면, 관내 오키구니(隱岐国)

5) ‘섬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지세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 거리, 넓이 등을 조

사하여 대략적인 목적을 세워 보고하라.’, 法令全書 （明治 9 年、640 頁）.

6) 中野徹也, “1877（明治10）年の太政官指令について”, 第５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中間報告書 , 島根県総務部総務課, 2023, 36쪽.

7) 원문은 다음과 같음: 御管轄内隠岐國某方ニ當テ 従来竹島ト相唱候孤島有之哉ニ相聞 固ヨリ

舊鳥取藩商舩往復之線路モ有之趣 右ハ口演ヲ以テ調査方 及御協議置候儀モ有之 加フルニ地

籍編製地方官心得書第五条ノ旨モ有之候得共 尚為念 及御協議候条 右五条ニ照準 而テ旧記

古圖等御取調 本省え御伺相成度 此段 及御照會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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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서쪽에 해당하며, 산음 일대의 서쪽에 속한다고 생각되므로, 본 현의

국도(国図)에 기재하고 지적에 편입하는 등의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명령을 듣고 싶습니다.”8)9)

본 문의에 첨부된 별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라고도 불리는 섬이 있는데, 오키구니(隠岐国)의 북서쪽으로 약

12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섬의 둘레는 약 10리 정도이며, 산이

험하고 평지가 적다. 세 개의 강과 폭포가 있지만, 골짜기가 깊고 어두워

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물의 근원을 알 수 없다. … 물고기와 조

개류는 매우 많으며, 특히 해달과 전복이 특산물이다. … 또 다른 섬이 있

는데, 마쯔시마(松島)라고 불린다. 둘레는 약 30町 정도이며, 다케시마(竹

島)와 같은 항로에 있다. 오키구니에서 약 80리 떨어져 있으며, 나무와 대

나무가 거의 없다. 역시 물고기와 짐승이 서식한다.”10)11)

3) 내무성에 의한 문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내무성은 1877년(메이지 10년)에 "일본해내죽도

외일도지적편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태정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시마

네현이 제출한 자료 외에 내무성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부속문서로 첨부

하고 있다. 내무성의 자체조사는 1693-1699년 사이에 전개된 울릉도쟁계(일본

측 명칭 竹島一件)를 재조사 한 것이며, 다케시마잡지(竹島雑誌), 다케시마도설

8) 中野徹也, 위의 글, 36쪽.

9) 원문은 다음과 같음: 御省地理寮官員 地籍編纂莅検之為 本縣巡回之砌 日本海中ニ在ル竹島

調査之儀ニ付 別紙乙第二十八号 之通 照會有之候處 本島ハ 永禄中発見之由ニテ 故 鳥取

藩之時 元和四年ヨリ元禄八年マテ 凡七十八年 間 同藩領内伯耆國米子町之商 大谷九右衛

門 村川市衛ナル者 旧幕府ノ許可ヲ経テ 毎歳渡海 島中ノ動 植物ヲ積帰リ 内地ニ賣却致シ

候ハ 已ニ確証有之 今 ニ古書旧状等持傳候ニ付 別紙原由之大畧 圖面共相 副 不取肯 致上

申候 今回 全島實検之上 委曲ヲ具ヘ 記載可致之處 固ヨリ本縣管轄ニ確定致候ニモ無之 且

北海百余里ヲ懸隔シ 線路モ不分明 尋常帆舞舩等 ノ 能ク往返スヘキニ非ラサレハ 右大谷

某村川某カ 傳記ニ就キ 追テ詳細ヲ上申可致候 而シテ 其大方ヲ 推案スルニ 管内隠岐國ノ

乾位ニ當リ 山陰一帯之西 部ニ貫附スヘキ哉ニ相見候ニ付テハ 本縣國圖ニ記載シ 地籍ニ編

入スル等之儀ハ 如何取計可然哉 何分之 御指令 相伺候也

10) 中野徹也, 위의 글, 37쪽.

11) 원문은 다음과 같음: 磯竹島一ニ竹島ト稱ス 隠岐國ノ乾位 一百二拾里許 ニ在リ 周回凡十

里許 山峻嶮ニシテ平地少シ 川三條 アリ 又瀑布アリ 然レトモ深谷幽邃 樹竹稠密 其源ヲ

知ル能ハス…魚貝ハ枚擧ニ暇アラス 就中 海鹿 鮑ヲ物産ノ最トス…次ニ 一島アリ 松島ト

呼フ 周回三十町許 竹島ト同一線路 ニ在リ 隠岐ヲ距ル八拾里許 樹竹稀ナリ 亦魚獸ヲ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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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図説), 이소다케시마각서(磯竹島覚書) 등을 포함한다.12) 내무성의 상신에는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과 이소다케시마개략도(磯竹島略図 )도 첨부되었다.13)

“다케시마 소속에 관하여 시마네현에서 별지의 문의가 제출되었는데, 조사

해 본 결과, 그 섬은 겐로쿠 5년에 조선인이 들어온 이후, 별지 문서에 기

록된 바와 같이, 겐로쿠 9년 정월 제1호 구정부 평의의 의견에 따라, 제2호

통역관에게 통첩하고, 제3호 조선국으로부터 회답을 받고, 제4호 우리나라

에서 회답과 구상서 등의 절차를 거쳐, 원록 12년에 모든 교섭이 끝나고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별첨된 문서를 첨부하여 다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도지 제664호)14)15)

"제1호 구정부 평의"라고 기록된 문서는 1696년(겐로쿠 9년)에 조선국의

항의를 받고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된 경위를 기록한 것이

다. "제2호 역관에게 보낸 통첩”은 막부의 명령을 조선국의 역관에게 전달

한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제3호 조선국으로부터 온 회답”은 역관으로부

터 막부가 마쯔시마로의 도항을 금지했다는 보고를 받은 "조선국 예조참

의 이선부”가 보낸 서한이다.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지도에 기록

되어 있으며, 문헌상으로도 명백하다"라고 하며, "귀국에서는 울릉도와 다

케시마가 한 섬이면서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은 다르다고 해도 우리 땅이라는 것은 같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 "제4호 본국의 답변"은 이에 대한 답장이다. "구상서"는 이를 보

충하여 화관의 관수가 구두로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울릉

도)는 오랫동안 조선에서 "버려진 섬"으로, "일본의 속섬"인 것처럼 여겨

졌지만, 대마도주(쓰시마)의 노력으로 막부는 "성실하게 교류한다는 관점

에서"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있다.16)

12) 竹島資料勉強会, 竹島資料勉強会報告書 明治 10 年太政官指令 の検証 , 日本國際問題硏

究所, 2022, 20-21쪽.

13) 竹島資料勉強会, 앞의 책, 22쪽.

14) 中野徹也, 앞의 글, 37쪽.

15) 원문은 다음과 같음: 竹島所轄之儀ニ付 島根縣ヨリ別紙伺出 取調候處 該 島之儀ハ 元禄五

年朝鮮人入島以来 別紙書類ニ摘採 スル如ク 元禄九年正月第一号旧政府評議之旨意ニ依リ

二号譯官ヘ達書 三号該國来柬 四号本邦回答及ヒ 口上書等之如ク 則元禄十二年ニ至リ夫々

往復相濟 本邦關係無之相聞候得共 版圖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 付 別紙書類相添 為念此段

相伺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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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안 제20호

메이지 10년 3월 20일 태정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결재서가 기안되었다.

“별첨된 내무성의 문의 중 일본해에 있는 죽도외일도의 지적편찬에 관하

여, 이는 겐로쿠 5년부터 조선 사람들이 섬에 들어온 이후 옛 정부에서

해당 국가와 여러 차례 교섭한 결과, 결국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지

시를 내려야 할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령안

위의 의견에 따라, 서면과 같이 죽도 외 일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

음을 명심할 것(書面竹島外一嶋ノ義 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17)18)

5) 태정관지령

같은 해 3월 29일, 태정관은 내무성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

렸습니다.

“위의 의견에 따라, 죽도 외 일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伺之趣 竹島外一島之儀 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19)”

2. 발출 이후의 전개

1876년(메이지 9년) 12월, 키타지마 히데아사(北島秀朝) 나가사키 현령은 오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내무경과 테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외무경에

게 ‘마쯔시마 개척에 관한 상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마쯔시마’는 ‘나무

16) 中野徹也, 앞의 글, 38쪽.

17) 中野徹也, 앞의 글, 38쪽.

18) 원문은 다음과 같음: 別紙内務省伺 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 右ハ元禄五年朝鮮人

入嶋以来 旧政府該國ト 往復之末 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 伺之趣御聞置 左

の通御指令相成可然哉 此段 相伺候也

御指令按

書面伺之趣竹島外一嶋の義 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19) 中野徹也, 앞의 글.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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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성한’ 섬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1877년(메이지 10년) 8월, 즉 태정관

의 지시가 내려진 후, 오오쿠보 내무경은 키타지마 나가사키 현령에게 보낸 회

답서에서 ‘해당 섬’이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또한 1881년(메이지 14년), 시마네 현령 사카이 지로(境二郎)는 내무경과 농

상무경에게 "일본해 내의 마쯔시마 개척에 관한 문의"라는 문서를 보냈다.

그 내용의 대략 다음과 같다. 시마네현 나카군 아사이 마을의 사무라이 계

급인 오야 켄스케(大屋兼助) 외 1명이 마쯔시마 개척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

했다. 태정관의 명령에 따라, 다케시마를 비롯한 다른 섬들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벌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그 후에 다시 논의되어

그 섬이 일본 영토가 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다.20)

내무성은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와 마쯔시마는 태정관의 지령에 따라 우

리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시마네현에서 위와 같은 질의가 왔

다. 최근 조선국과 협상이나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 일단 알고 싶다”며 외무

성에 문의했다.21) 이 문서에는 앞서 언급한 3) 내무성에 의한 문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식에 대한 문의’가 별지 갑호로 첨부되어 있으

며, 표제 뒤에 ‘외 일도는 마쯔시마이다’라는 가필이 달려 있었다.22)

이에 대해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답변 초안을 작성했다. 조선 정부에서 외

무대신에게 일본인들이 그 섬으로 건너가 고기잡이와 나무를 베고 있다는 조

회가 있었다. 조사해 본 결과 사실이었으므로, 해당자들에게 철수를 명령하고

귀국시켰다. 조선 정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금지한다는 취지로 답

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무경은 시마네현에 “마쯔시마 문제는 이전의 지시

대로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며 개척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지시를 내

렸다.23)

하지만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울릉도로 건너가자, 1882년(메이지 15년)에 일

본에 온 수신사 박영효가 다시 외무경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에게 항의하기

에 이르렀다. 거기서, 외무성은 태정관에게,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내달에 대

하여 문의를 제출해, 다음 해 1883(메이지 16)년 3월 1일, 태정관대신 명의로,

20) 杉原隆, 竹島外一島之儀本邦関係無之について 再考−明治十四年大屋兼助外一名の 松島

開拓願 を中心に−、게시 연도 미상,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

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_j.html

21) 杉原隆, 위의 누리집. 중 島地第1114 号 （内務権大書記官西村捨三発外務書記官あて照会

（明治14 年11 月29日））、

22) 杉原隆, 위의 누리집.

23) 杉原隆, 위의 누리집. 중 外務省の返信起案文書（明治14 年12 月1 日付け、11 月30 日起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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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내달이 내무경에게 발출되었다.24)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위치한 일본에서는 마쯔시마 또는 다

케시마, 조선에서는 울릉도라고 불리는 섬은, 예전에 일조 양국 정부가 합

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일본인은 함부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 각 지방 장

관은 이를 위반하는 자가 없도록 훈계하도록 내무성에서 지시하시오. 그

내용을 알린다.”25)26)

그리고 내무성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31일, 전국의 각 도도부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달을 발송했다.

“…일본에서는 마쯔시마 또는 다케시마, 조선에서는 울릉도라고 불리는 섬

은, 예전에 일조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일본인은 함부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가 없도록, 각자의 관할 지역에 훈

계하도록 하시오. 그 내용을 알린다.”27)28)

3. ‘외일도’해석에 관한 학설

1) ‘외일도’=‘다케시마’설

먼저, 태정관의 지시에서 언급된 “다케시마”는 현재의 울릉도를, “외일섬”은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며,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본국과는 관계가 없

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29) 이 주장에 따르면, 시마네현에서 보낸 질

의에 첨부된 일련의 문서와 지도를 종합해 볼 때,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울

릉도)와 “마쯔시마”(=독도)를 하나로 묶어 질의했다는 것이 분명하다.30)

24) 中野徹也, 앞의 책, p. 39.

25) 中野徹也, 앞의 책, p. 40.

26) 원문은 다음과 같음: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経百三十度四十九分ニ位スル日本称松嶋一名竹

島朝鮮称蔚陵嶋ノ義ハ従前彼我政府議定ノ儀モ有之日本人民妄ニ渡航上陸不相成候條心得違

ノ者無之様各地方長官ニ於テ諭達可致旨其省ヨリ可相達此旨内達候也

27) 中野徹也, 앞의 책, p. 40.

28) 원문은 다음과 같음: ……日本称松島、一名竹島、朝鮮称蔚陵島ノ儀ハ従前彼我政府議定ノ

義モ有之日本人民妄ニ渡航上陸不相成候條心得違無之様其管下ヘ諭達可致此旨及内達候也

山﨑佳子 明治 16 年太政官内達の検討

29) 堀和生, 1905 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4号, 朝鮮史研究会, 1987,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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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무성에서 보낸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식에 대

한 질의”라는 제목의 질의에서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가 “다케시마”(=울릉

도)와 “마쯔시마(=독도)”를 가리킨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식에 대한 문의”라는 사료의 해석은 “텍스트 자

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메이지 10년의 일본 중앙정부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쯔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 밖에 있다고 공식 문서로

명확히 밝혔다”라고 해석된다.31)

또한,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가 1905년 8월 15일 발행된 지학잡지 200

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도 근거로 제시된다.

“이 섬은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령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리 제국의 영역

에 편입되어 행정적으로는 오키섬 섬주(島司)의 관할로 되었다. 그리고 당

시 우리는 이 섬이 외국인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지형에 대한 일반

적인 정보를 소개한 바 있다. … 이곳은 지난 5월 27일의 일본해 해전을

통해 리앙쿠르 바위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섬의 연혁을 살

펴보면 발견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가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알고 있었다. 토쿠가와(徳川) 시대에 조선에 넘

겨준 것처럼 기록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섬이 오키, 호키, 이와미

에 속하기도 했다. 메이지 초기에 이르러 정원 지리과에서 이 섬이 우리

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출판물에

실린 지도에는 대부분 이 섬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하 생략〕(밑

줄은 인용 문헌에 의함)”32)

밑줄 친 부분이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식에 대한 질의"

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며, 1905년 8월에 "메이지 초기에

[...] 본국의 영유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외 일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33)

또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905년(메이지 38년)의 각의 결정문과 모순된

다고 지적한다. 각의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0)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 名古屋大学出版会、2012, 137－149、350－351쪽.

31) 池内敏, 위의 책, 149쪽.

32) 中野徹也, 앞의 책, p. 41쪽.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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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위의 북위 37

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여 오키지마(隱岐島)에서 북서쪽으

로 85해리 떨어진 무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점령한 흔적이 없으며, 일찍이

36년 전 본국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어사(漁舎)를 짓고 인부를

보내어 어구를 갖추고 강치를 잡기 시작하였고, 이번에 영토 편입과 임대

를 요청해 왔으므로, 이번 기회에 소속과 섬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그 섬을 다케시마라 명명하고, 앞으로는 시마네현 소속 온기시마사의 관

할로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심사한 결과, 메이지 36년 이후 나카이

요사부로가 그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문서에 의해 명백

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본국 소속으

로 하여 시마네현 소속 온기시마사의 관할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청의대로 각의 결정을 하여도 가하다고 인정한다. (밑줄은 인

용 문헌에 의함)”34)

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섬은 다른 나라에 의해 점령된

적이 없는 무인도이며, 메이지 36년부터 나카이 요사부로가 섬에 어사를 짓고

강치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 나카이가 그 섬의 영토 편입과 본인에게

대하(貸下)를 출원해 왔으므로, 이번 기회에 섬의 소속과 섬 이름을 확정할 필

요가 있어, 이 섬을 다케시마라 명명하고, 앞으로는 시마네현 소속 온기시마사

의 관할로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심사 결과, 메이지 36년부터 나카이가 그

섬에서 어업에 종사한 것은 문서상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섬을 본국의 소속으로 하여 시마네현 소속 온

기시마사의 관할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의 결정문은, 각

의 결정 당시 다케시마가 20년 이상 전부터 이미 일본 영토였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전까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못했다

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역사적 해석”이며, “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

은 문자 그대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 밖으로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주장한다.35)

2) ‘외 일도’=‘울릉도’설

이에 대해 태정관 명령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와 "외일도"는 모두 오늘날의

34) Ibid...

35) 池内敏, 앞의 책, 114-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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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태정관의 결재 문서인 입안 제20호는 내무성의 문의(伺)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의 건"에 대한 것이다. 이 건명은 내무

성의 문의에서 유래했으며, 내무성의 문의는 다시 시마네현의 문의에서 유래했

다. 하지만, 내무성의 문의는 시마네현의 문의의 건명을 이어받으면서도, 태정

관에 올린 문의에서는 "다케시마 소속에 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내무

성은 오로지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 "본국과 관계없음을 알린다"라고 판

단한 것이다. 또한, 내무성이나 그 근거로 채택한 자료(일조 교섭의 기록 1호

부터 4호)도 현재의 독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안 제20호는 내무성

의 판단을 긍정하는 형태로 결재된 것이며, 이를 채택한 태정관지령은 "현재의

독도를 본국과 관계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된다.36)

또한, 태정관지령 발행 후에 나온 여러 문서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주장된다. 1877년(메이지 10년) 8월 오오쿠보 내무경의 기타지마 나가사키현령

에게 보낸 답변서, 1881년(메이지 14년)의 "일본해 내 마쯔시마 개척의 건에

대한 문의", 이에 대한 외무성의 답변 기안 문서와 내무성의 지시, 1883년(메

이지 16년)의 태정관내달과 내무성내달은 모두 "울릉도", "마츠시마", 그리고 "다

케시마"를 동일한 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37)

3) 1883(메이지16)년 태정관내달에 의한 변경설

마지막으로, 만약 1877년(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이 "외 일도" 즉 "마쯔

시마"(=독도)를 "본국과 관계가 없다"고 했더라도, 1883년(메이지 16년)의 태정

관내달에 의해 "외 일도"의 해석이 "울릉도"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1883년(메이지 16년)의 태정관내달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시이며, 1877년(메이지 10년)의 시마네현을 향한 태정관지령보다 더 무게가

있다. 또한, 1877년(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령은 아

니지만, 마찬가지로 태정관의 내무성에 대한 지시라는 의미에서 비교해 볼 때,

만약 내용에 모순이 있다면 '후법은 전법을 폐지한다'는 원칙(Lex posterior

36) 杉原隆, “明治10 年太政官指令ー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関係無之―をめぐる諸問題”, 第２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中間報告書 , 2011, 12－14쪽. https://www.pref.shimane.lg.jp/admin/

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02/

37) 杉原隆, “第８回明治９年の太政官文書−竹島外一島之儀本邦関係無之について−”, 郷土の

歴史から学ぶ竹島問題 、杉原通信, 2008,https://translation2.j-server.com/LUCSHIMANE/ns

/tl.cgi/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

sugi/?SLANG=ja&TLANG=ko&XMODE=0&XCHARSET=utf-8&XJS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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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ogate priori)에 따라 1883년의 지시가 1877년의 지시를 '폐기'한다"고 주장

된다.38)

4) 나카노 데쓰야의 평가

1877년(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에서 말하는 "다케시마"가 울릉도를 가리

킨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1877년(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의 기초

과정, 특히 시마네현에서 올린 문의에 첨부된 "원유의 대략"이 "다케시마"와 "

마쯔시마"를 구분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령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울릉도이고 "외 일도"는 독도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다.39)

하지만, 1877년(메이지 10년)의 품의서인 입안 제20호에 "마쯔시마"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내무성의 문의의 본문에도 "마쯔시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서, 태정관이 품의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은 "다케시마" 즉 "울릉도"였

다고 추측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외 일도" = "울릉도"라는 설은 최근

연구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기초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

분히 설득력 있는 강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40)

이상과 같이, 1877년(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외 일도" 또한

울릉도를 가리켰다는 주장은, "외 일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는 주장에 충

분히 대항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41)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도 남아 있다. 즉, 1877년(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이 "다케시마"(=울릉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왜 표제에 "외 일도"

를 남겨두었는, 그리고 과연 "품의서에 자주 보이듯이 처음의 시마네현의 문의

에 있던 표제를 그대로 안건 이름으로 사용했을 뿐"이었는지 이다.42)

38) 塚本孝, “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 第52号, 東海大学法学部,

2016, 70쪽.

39) 中野徹也, 앞의 책, 43.

40) Ibid..

41) Ibid..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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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 상 ‘외 일도’의 해석

1. 법해석의 방법

법률 또는 법률문서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 법 조

문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법 조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오늘날까지 주류적인 방법론은 Karl Engisch의 고전적 해석방법론이 있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법의 해석은 언어의 의미, 사고의 연관성, 역사적 연관성,

규정의 취지 또는 목적을 강조하는 문법적 해석, 논리적 또는 체계적 해석, 역

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네 가지가 있다.43) 이와 같은 4가지 방법론을 이

용하여 법률 또는 법률문서를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기에 상당하다.

이를 통상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라 한다.

문리적 해석은 법 조문에 사용된 언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으로,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며, 아울러 법 조문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

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체계적 해석은 법 조문을 전체적인 법 체계 속에서

파악하여, 다른 법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 조문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역사적 해석은 법 조문이 제

정될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 조문의

의미를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목적론적 해석은 법 조

문이 제정된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 조문의 본래 취지를 파악

하는 데 유용하지만, 목적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법 조문의 문리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진 방법론이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해석방법론에 있어서 문리적 해석으로 바르게

읽는 경우에 법률 규정이 상정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충분한 해답

을 제시한다면 그 외의 해석방법론을 이용할 필요는 낮다. 즉, 법의 해석의 기

본적 방법론은 문법적 문리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44)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논리적, 체계적, 역사적, 발생적 해석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43) 오세혁,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 중앙법

학회, 2019, 391쪽.

44) 김학태, 법의 해석과 적용 , 휴인, 2017,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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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의 해석은 1차적으로 문리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45) 이는 삼

권분립 하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문리적

해석에 충실할 경우 각각의 해석주체가 내리는 결론이 동일할 가능성이 커지

므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46)

반면에 문리적 해석이 1차적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리적 해석만으로 충분하

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상의 ‘공

공복리’, 민법 제103조 상 ‘공서양속’과 같은 일반조항은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구채적인 사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방법론 간의 적용의 서열이 불분명하다.47) 대한민국 법원의 경우

문언적 해석이 해석의 원칙이며 논리적-체계적 해석이 추가적인 해석방법이라

는 점, 또 목적론적 해석이 문언적 해석 및 논리적-체계적 해석의 제한을 받

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언중심적 해석론 내지 완화된 문언중심적 해

석론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48) 법원과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

이지만, 통상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원칙이 1차적으로 적용된다.

법해석의 단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9)

45) 이연갑 et.al., 법학입문 , 박영사, 2011, 73쪽.

46) Ibid..

47) 오세혁, 앞의 글, p. 397.

4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49) 오세혁, “사법부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 재론(再論) ― 법 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

한 논의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2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20, pp 124-126의 내용

을 필자가 정리함.

단계 해석방법

제1단계
(문언적 
해석)

법규정의 문언에 따라 통상적 의미’로 해석

1-1 원칙적으로 ‘일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 

1-2
일상적 의미가 법 및 법학에서 확립된 전문적 의미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적 
의미’가 우선

1-3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2단계
(체계적 
해석)

법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법이념에 반하는 경우에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관련 법규정 또는 법령, 나아가 전체 법질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

2-1 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언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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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해석의 기술

법해석의 기술에는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유추의 4가지가 있다.

1) 확장해석

법규범의 문언이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의미

한다. 단,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

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50) 조세법규의 해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확장해석이 금지된다.51)

50) 대판 2006. 11. 16, 2006도4549.

문언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2-2
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언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거
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체계적 해석 
결과와 일치되는 대안적 해석이 있는지를 검토

2-3 대안적 해석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3단계
(역사적 
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해석

3-1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체계적 해석과 일치될 수 있는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에
는 최종적으로 체계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3-2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고 오
히려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4단계
(목적론적 

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

4-1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에 따른 입법자의 의도
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4-2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입법목적에 일치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에
는 최종적으로 통상적 의미에 따른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5단계
(반문언적 

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

5-1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논리-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목
적론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름

5-2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반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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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소해석

법규범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

하기 위하여 법문의 의미를 한정하는 해석을 의미한다. 축소해석은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쓴 경우에 입법자의 의도가 그 후 사회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이용된다.

3) 반대해석

특정 법문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법문의 규정 외의 사항에는 미피

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해석의 예로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소

멸시효의 이익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4) 유추

특정 법문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이를 그 법문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과 중요한 점에서 유사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추는 법

의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법정에서 자주 이용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법의 해

석에 속하지 않는다.

확장해석과 유추의 구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이다.52)

그러나 법조문의 문언은 대개 불확정적이거나 탄력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끼

자가 ‘문언의 가능한 범위인지’여부의 구별은 쉽지 않다.

또한 유추는 반대해석과 대립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조문

에 ‘남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반대해석은 ‘여자’는 배제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임에 반하여 유추는 ‘남자’를 일반화하여 ‘사람’이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는 중요한 부분에서 유사하므로 해당 법조문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

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이다.

3. ‘외 일도’의 해석에 관한 학설 검토

메이지10년(1877년) 태정관지령은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무관한 것으

51) 대판 2010. 1. 14. 2007두26544.

52) 대결(전원) 2006. 06. 22, 2004스42.



342  법학논고 제88집 (2025. 01)

로 생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적 부분은 바로 ‘외

일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있다. 앞서 살펴본 학설들에 따르면, ‘외 일

도’=‘다케시마(독도)’라는 설, ‘외 일도’=‘울릉도’라는 설 및 메이지16년 태정관내

달에 의한 변경설이 있다.

본 절에서는 해당 3가지 학설을 법해석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외 일도’=‘다케시마(현재 독도)’설

이 설에 따르면 메이지10년(1877년) 태정관지령 상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

하여, 다케시마는 현재의 울릉도로, 외 일도는 현재의 독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일본의 판도 밖의

지역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설을 법률문서의 해석방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외 일도’의 해석

에 있어서 해석의 제1단계인 문언적 해석 방식인 문언에 따라 ‘통상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시마네현이 상신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안’

의 본문 상에는 독도(당시 일본측 명칭 마쯔시마)에 대한 문언적 언급이 부재

한다. 따라서 제1단계의 방법만으로는 ‘외 일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해석의 2번째 단계인 체계적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한다. 해석의 1

단계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2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체계해석을 이용하며,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안’에는 별첨문서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과 ‘이소다케시마개략도(磯竹

島略図)’가 있다. 이 중 ‘이소다케시마개략도’에는 마쯔시마가 그려져 있다.

‘외 일도’를 문헌자료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해당 문헌의 첨부자료에

표기된 것을 통해 체계해석의 2-2단계에 따라서 ‘이소다케시마개략도’를 체계

해석의 근거로 활용하여 ‘외 일도’=‘다케시마(현재 독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외 일도’=‘다케시마(현재 독도)’설은 문헌해석의 2단계에서 그 해석의 정

당성이 확인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메이지10년(1887년) 태정관지령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후의 일련의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죽도 외 일도’의 해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존재

한다. 메이지14년(1881년) 시마네현에 마쯔시마 개척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내무성이 외무성에 관련 문의를 하였다. 해당 문의의 별지 갑호에 ‘일

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안’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표제 뒤에 ‘외 일도는 마쯔시마이다’라는 가필이 달려 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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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메이지10년(1887년) 태정관지령과 메이지14년(1881년) 내무성이 외무성

에 보낸 문의의 별지 갑호의 주석을 동시에 일괄 문헌으로 간주하여 해석을

실시하면, 해석의 1단계인 문언적 해석만으로도 마쯔시마(현 독도)가 ‘외 일도’

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1-3단계에 따라 ‘외 일도’의 의미가 ‘마쯔시마’임을 확정

할 수 있으며, 그 외 차순위의 해석 방법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상과 같이, ‘외 일도’=‘다케시마(현재 독도)’설은 메이지14년(1881년) 내무

성이 외무성에 보낸 문의의 별지 갑호의 주석에 따라 해석의 1단계에 의하여

그 의미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최소한 메이지10년(1887년) 태정관지령과

관련하여 시마네현의 문의문서와 해당 문서의 별첨문서의 체계해석을 통하여

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방법에 따른 검토를 통해 ‘외 일도’=‘다케시마(현재 독도)’설

은 문언적・논리적・체계적으로 흠결 내지는 비약이 없는 적절한 학설로 판단

된다.

2) ‘외 일도’=‘울릉도’설

이 설에 따르면 메이지10년(1887년) 태정관지령 상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하

여, ‘다케시마’와 ‘외 일도’ 모두 오늘날의 울릉도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본 견

해의 주요한 논리는 내무성이 태정관에 상신한 문의에서 ‘다케시마의 관할에 관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 내무성은 오직 다케시마, 즉 현대의 울릉도에 대해

서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설 역시 법률문서의 해석방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외 일도’의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제1단계인 문언적 해석 방식인 문언에 따라 ‘통상적 의

미’로 해석할 경우 시마네현이 상신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안’의 본문 상에는 독도(당시 일본측 명칭 마쯔시마)에 대한 문언적 언급이

부재한다. 아울러 ‘외 일도’=‘울릉도’라는 견해의 근거자료인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안’의 본문 상에도 독도에 대한 문언적 언급이 부재한다.

따라서 ‘죽도 외 일도’에 관하여 제1단계의 방법만으로는 ‘외 일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통상적 의미’로서 ‘외 일도’를 해석하면 ‘다케

시마 이외에 섬이 하나 더 있음’을 의미하여야 하지만, ‘외 일도’=‘울릉도’견해

는 이러한 문언적 해석의 통상성 또는 일상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해석의 2번째 단계인 체계적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한다. 2단계에

53) 杉原隆, 위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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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체계해석을 이용하면,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

도 지적 편찬 방안’의 별첨문서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과 ‘이소다케시마개략

도(磯竹島略図)’가 있으며, 이 중 ‘이소다케시마개략도’에는 마쯔시마가 그려져

있다. 또한 메이지10년(1887년) 태정관 입안제20호 본문은‘별첨된 내무성의 문

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의 건...’으로 시작하며, 동 입안제20

호의 말미에는 ‘문의의 취지는, 다케시마 외의 일도는...’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동년 제3월 29일 태정관지령 역시 본문은‘문의의 취지는, 다케시마 외 일도

는...’으로 시작한다.

상기의 별첨문서와 태정관 입안제20호 및 태정관지령의 본문에 ‘외 일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체계해석의 2-2단계에 따라서 ‘외 일도’≠

‘울릉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전항에서 검토한 ‘외 일도’=‘다케시

마(현재 독도)’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

찬 방안’에는 별첨문서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과 ‘이소다케시마개략도(磯竹

島略図 )’가 있으며, 이 중 ‘이소다케시마개략도’에는 마츠시마가 그려져 있다.

또한 내무성이 태정관에 제출한 섬지 제664호‘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

적 편찬 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의는 그 표제 뒤에 ‘외 일도는 마츠시마이다’라

는 가필이 달려 있다.54)

이와 같은 태정관지령의 발령 과정 전반의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외 일도’≠‘울릉도’라는 결론이 더욱 강해진다. 동시에 내무성이 태정관에 제출

한 섬지 제664호‘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안’의 표제 뒤에 가

필에 명확히 ‘외 일도는 마쯔시마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55) ‘외일도’≠‘울릉도’

인 동시에, ‘외일도’=‘마쯔시마(독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법률문서의 해석방법 2단계 체계적 해석 중 2-1 ‘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

언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체계적 해

석의 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전항의 견해가 해석방법론 측면에서 타

당성을 강하게 가지는 반면에, 본항의 견해인 ‘외일도’=‘울릉도’는 체계적 해석

을 통해 볼 때, 그 견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메이지16년(1883년) 태정관내달에 의한 변경설

이 설에 따르면 메이지10년(1877년) 태정관지령이 ‘외 일도’ 즉 마쯔시마(현

독도)를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메이지16년(1883년) 태정관내달에 의

54) 杉原隆, 위의 누리집.

55) 杉原隆, 위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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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일도’의 해석이 ‘울릉도’로 변경되었다는 견해이다.

해당 견해에서는, 1883년(메이지 16년)의 태정관내달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시이며, 1877년(메이지 10년)의 시마네현을 향한 태정관지령보다 더 무게가

있다고 본다. 또한, 1877년(메이지 10년)의 태정관지령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

령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태정관의 내무성에 대한 지시라는 의미에서 비교해

볼 때, 만약 내용에 모순이 있다면 '후법은 전법을 폐기한다'는 원칙(Lex posterior

derogate priori)에 따라 1883년의 지시가 1877년의 지시를 '폐기'한다"고 여기

는 견해이다.

본 견해에 대하여 본고의 검토 대상인 나카노 데쓰야의 ‘1877(메이지10)년의

태정관지령에 대해서’에서는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바, 여기서 간략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16년(1883년) 태정관내달은 내달 발령 전의 지령 2건과

발령 이후 내훈 1건이 연속선 상에 있기에 함께 약술한다.

(1) 지령 메이지16년 3월 1일자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위치한 일본 칭호 마쯔시마, 일명 다

케시마, 조선 칭호 울릉도는 예전부터 양국 정부 간에 협정이 있었으므로

일본인이 함부로 건너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니, 오해하는 자가

없도록 각 지방 장관에게 이를 널리 알려 줄 것을 내무성에서 지시하도록

하라.”56)

(2) 지령 메이지16년 3월 1일자

“이번에 별지와 같이 내무경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위에 위반하여 해당

섬에서 밀무역을 하는 자는 일한 무역 규칙 제9조에 따라 경중에 따라 죄

를 범한 자로 여겨 우리 형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각 재판소장에게 내부

지시를 내릴 것을 이에 통지한다.”57)

(3) 내달 (메이지16년 3월 31일)

“북위 37도 30분 서경 130도 49분, … 일본 칭호 마쯔시마, 일명 다케시마,

조선 칭호 울릉도는 예전부터 양국 정부 간에 협정이 있었으므로 일본인

이 함부로 건너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니, 오해하는 자가 없도록

56) 山﨑佳子, “明治16年太政官内達の検討”, 竹島資料勉強会報告書 明治10年太政官指令 の検

証 , 日本国際問題硏究所, 2022, 118쪽.

57) 山﨑佳子, 위의 글,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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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관할 지역에 널리 알려 줄 것을 이에 통지한다.”58)

(4) 내훈 (메이지16년 11월 7일)

“최근 조선국 울릉도에 건너가 상륙한 백성들에 대한 처분 방안에 대해

통지한 바 있는데, 이들 백성과 관련된 사람들 중 해당 섬에서 나무를 베

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내지로 실어 나른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만

약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에 따라 마땅히 처분해야 할 것은 물론이

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알려 두니,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

라.”59)

(5) 검토

메이지16년(1883년) 태정관내달 및 전후의 발령 어디에도 ‘외 일도’ 또는 ‘마

쯔시마’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고의 검토대상인 ‘외 일도’에

관하여 법률문서의 해석방법에 따른 해석의 지점을 찾을 수 없다. 각 문헌들은

오직 울릉도에 한정하여 발령하고 있다. 즉, 독도와 관련성이 없는 사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울릉도에 한정된 내달 등 총 4건의 문헌에 등장하지도 아니하

는 ‘외 일도’의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883년(메이지 16년)의 태정관내달을 근거로 ‘외 일도’의 해석이 ‘울릉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견의 학설이라기보다는 어불성설이다.

Ⅴ. 결론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3천여개의 섬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대한제국 침략의 시발점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

에 독도의 일본으로부터의 행정권의 분리는 대한민국 광복의 상징 중 가장 중

요한 상징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독도에 대한 타국의 간섭은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의 모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일

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그 자체로서 신라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영

58) 山﨑佳子, 위의 글, 119쪽.
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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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멸시키는 행위이자, 이와 동시에 내정간섭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태는 변함 없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며, 자국의 영토라

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독도문제를 분쟁지역화하여 이를 ICJ로 가

져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島根

県竹島問題研究会)의 ‘제５기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

る調査研究) 중간보고서’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다케시마(현 독도) 고유영

토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졸고를 통해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보고서와 일본

정부의 주장은 수 없이 많은 사료들과 법률문서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모자이크하여 이어 붙인 편향된 논리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나카노 테츠야(中野徹

也)의 ‘1887(메이지10)년의 태정관지령에 대하여[1877（明治10）年の太政官指令

について] 역시 편협한 논리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학설 소개에 있

어서 외 일도 ＝ 다케시마 설이 2페이지에 걸쳐 설명된 반면에 외 일도 ＝

울릉도 설은 반페이지에 불과하며, 심지어 논리적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다.

말 그대로 기서(奇書)라 할 수 있을 만큼 법리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편향적인 목적론적 해석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사료와 법률문서자료를

짜깁기한 괴서(怪書)라 할 수 있다.

나카노 테츠야의 평가 중 ‘1877년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이 “죽도(현 울릉

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왜 표제에 “외 일도”를 남겨두었는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의문의 잔재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채

울 수 없는 논리적 공백이 존재함을 나카노 테츠야 역시 인증하고 있음을 방

증한다고 볼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 강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속되어야만 한

다. 하지만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領土・主權展示館)이나 시마네현 다케시

마 문제 연구회의 보고서들과 같은 아집에 찬 확증편향적 자료들을 지속적으

로 발굴・연구・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독도에 대한 연구 역시 일본
의 확증편향적으로 해석된 논리구조를 내재적 접근을 통해 파훼해 나갈 수 있

도록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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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ation of ‘Other One Island(外一島)’ in the 10th Year of

the Meiji Era based on the Methodology of Leg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a critical review of Nakano Tetsuya’s On the 1877

Taisei-kan Directive -

60)SEO, Jinwoong*

Japan has persistently claimed Dokdo as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is

claim has evolved from a theory of "terra nullius" (uninhabited land) to a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as it stands today. However, the illusory nature

of Japan's claim of inherent territory reveals its argument to be a mere mosaic

of fragmented evidence.

Japan has been creating a fictitious theory to fuel its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n particular, they have continuously attempted to undervalue the

significance of the 1877 Taisei-kan Directive, which is considered the Achilles'

heel of their claim of inherent territory over Dokdo. The Shimane Prefectural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se efforts,

publishing an interim report titled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the Takeshima

Issue" in 2023.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On the 1877 Taisei-kan Directive"

by Nakano Tetsuya, which is included in the aforementioned report. Nakano

interprets the "外一島" (gai-ichitō, meaning "one other island") mentioned in

the directive as "Ulleungdo," arguing that this negates the fact that Dokdo

was within the territory of Joseon and later the Empire of Korea. To support

his argument, he cites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and official records.

However, Nakano's argument is nothing more than a biased one, pieced together

from information that is favorable to his position. Despite the fact that legal

document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legal principles, Nakano's interpretation

* Dokdo Research Institut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earch Fellow,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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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flawed, as he employs a methodology that lacks even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law.

To critique Nakano's interpretation of the 1877 Taisei-kan Directive, this

paper attempts a legal approach. Starting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law" in jurisprudence, various theories regarding "外一島"

are examined.

Keywords : Dokdo,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Taisei-kan Directive, 
Other One Island, Methodology of Legal Interpretation




